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2. 4. 29.>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

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

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ᆞ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